
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신청서(연세원주의대)
Full-time Graduate Student Scholarship Award Application (Wonju College of Medicine)

주) 신청서 작성 전 전일제장학금 관련 내규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Note) Please confirm the regulations regarding full-time graduate student scholarship award prior to completing the 
application.

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.

I hereby apply for the following scholarship award.

년       월       일

Year          Month          Date

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원 자/Applicant :                        (인)(Signature)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교수/Advisory professor :                (인)(Signature)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실주임교수/Chairman of Department :            (인)(Sigmature) 

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실 명/Department :  

구 분
소속교실
Department

지도교수명
Advisory Professor

대학원생 
추천사유
Reason
for 
Recommendation

국민건강보험가입
National Health 
Insurance

재학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학기 한번 교학부로 납부 영수증을 제
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I will submit a proof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very semester to the Department 
of Research and Graduate School Affairs. 



일반대학원(원주) 전일제장학금 지급지침 

2017. 3 개정

제1조 (목적) 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, 글로벌의생명학과, 웰니스
건강노화융합학과 등 (원주) 내규의 범위 내에서 전일제 장학생의 배정 원칙과 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
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지도교수 신청 자격) 원주의과대학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 조교수는 전일제 장학
생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3조 (전일제 장학생 신청 시기 및 방법)  ① 해당 학기 입시전형과 동시에 전일제 장학생 신청서를 사무팀 교학
부에 제출한다. 

  ② 입학 시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사본(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유효)을 제출한다.

제4조 (선발 방법)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 이전에 매 학기당 선발 기준에 의해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
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.

  ② 대학은 입학사정 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요청한 전일제 장학생 신청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전일제 장학생을 선발
한다.

  ③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입학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.
④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공인인증영어성적 (TOEFL PBT 550, IBT 80, TOEIC 730, IELTS 5)이상의 점수를 입학

지원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지급한다. (단,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
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.) 

⑤ 외국인 생활비 지급은 글로벌의생명학과 및 의학과 의생명과학트랙에 한한다.
⑥ 내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입학지원 시 제출한 공인인증영어성적이 TOEIC 기준 550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, 450

점 이상은 등록금의 2/3를 지급한다. (단,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등록 기준 학
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.) 

제5조 (장학금 지급 및 수혜)  ① 정규등록 기준(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6학기, 통합과정 8학기)으로 하여, 등
록금 전액(입학금 및 잡부금 제외)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 
(단, 병원에서 체재비 지원 시 생활비 지급 제외)한다.

  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한 학기에 한번씩 납입영수증을 교학파트로 제출하도
록 한다.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. 

  ③  외국인 전일제 장학금(생활비포함)은 직전 학기 성적이 3.5/4.3이상의 경우 지급한다.

6조 (운영 및 평가)  ① 해당 지도교수는 장학금 지급 시점부터 완료 후 2년 이내에 SCI급 논문 게재를 증명해야 
한다.(석사 및 박사과정 원생은 각 1편, 통합과정 원생은 상위 20% 논문은 1편을, 그 외는 2편을 최저기준으로 
한다.)  단, 각 과정별 원생의 논문 업적보고는 제1저자 대학원생,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정하여 인정한다. 

  ② 지도교수는 SCI급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 예정증명서를 교학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  ③ 최저기준의 업적보고를 실행하지 못한 지도교수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.

제7조 (장학금 수혜 중도포기) ①  전일제 장학금 중도포기 사유 발생 시 전일제 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사유서를 
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교학부로 제출해야 한다.

 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 후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지도교수의 신규신청을 제한한다. 

제8조 (장학금 지급 시기)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으로 지급한다.

 부    칙
제1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, 글로벌의생명학과,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

과 등 (원주)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2조 (시행) 본 지침은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다.
제3조 (1차 개정) 본 지침은 2005년 3월부터 시행한다.
제4조 (2차 개정) 본 지침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.
제5조 (3차 개정) 본 지침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.
제6조 (4차 개정) 본 지침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.
제7조 (5차 개정) 본 지침은 2014년 9월부터 시행한다.
제8조 (6.7차 개정) 본 지침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.
제9조 (8차 개정) 본 지침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 (9차 개정) 본 지침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제11조 (10차 개정) 본 지침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
